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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조사배경

    ○  신축 건물 및 부동산 매입 법인에 대한 누락 신고가액 등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준법의식 및 경각심 고취

    조사근거

   ○  201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강남구 세무1과-4162,2015.2.26.)

    ○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강남구 세무1과-7313,2015.4.3.)

    ○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 ~ 제113조, 제136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5. 10. 13 ~ 12. 16

     ○ 조사법인 : 주식회사 ***외 12개 법인

   추징세액 : 9개법인 16건 총 608,596,730원 추징

     ○ 세목 : 취득세 14건  607,768,490원 , 주민세(재산분) 2건  828,240원

2015. 12 . 18 .

강  남  구
(세 무 1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제113조, 제13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추진경위 :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에 의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 서울시 및 강남구 포상금 지급 조례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 혜 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 문 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2015년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에 의거 취득과표 100억원 이상 부동

산을 취득한 법인중 13개 법인에 대하여 적정 신고납부 여부 및 해당 감면용도 사

용여부 등을 직접 세무조사 실시하여 총 608,596,730원(취득세 607,768,490원, 

주민세 828,240원)을 추징함.

□ 추진근거

 ○ 201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강남구 세무1과-4162,2015.2.26.)

 ○ 2015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강남구 세무1과-7313,

    2015.4.3.)

 ○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 ~ 제113조, 제136조

□ 조사배경

 ○ 고액의 신축 건물 및 부동산 매입 법인에 대한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누락 신고가액 등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  

    성하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준법의식 및 경각심 고취

□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법인

 ○ 조사기간 : 2015. 10. 13 ~ 12.16

 ○ 조사대상법인 : 주식회사 ** 외 12개 법인 

 

Ⅰ 추진개요



□ 총 추징금액 : 9개법인 608,596,730원

□ 법인 추징내역                                                 (단위 : 원)

 □ 추징세액 부과에 대한 향후 과세불복 적극 대응

 □ 발굴된 누락 세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별첨 : 직접세무조사법인 추징현황(2015) 1부.

Ⅱ 추진결과

연

번
법인명 소 재 지 추징세목 추징세액 추징내용

1 ㈜**

  

역삼동 *****

취득세 12,820,800
인테리어비용

과표누락 
주민세(재산분) 828,240

2  유한회사 ** 삼성동 ***** 취득세 33,294,080

증축미신고 및

기존건물철거비

누락

3
㈜*****

***
대치동 ****** 취득세 3,277,210

대출이자 및

법률자문수수료

누락

4 ㈜**

   

도곡동 *****

   

취득세 386,530
중개수수료

과표누락 

5 ㈜******* 삼성동 ***** 취득세 6,175,840
시설물교체 및

증축신고 누락

6 ㈜** 도독동 ***** 취득세    623,030 소방설비누락

7  ****(주) 논현동 ******** 취득세 537,264,230
임대주택감면분

을 타용도사용

8 ㈜****** 논현동 ********* 취득세  2,420,820 신축비용누락

9  ㈜****** 논현동 ***** 취득세 11,505,950
대출이자 및

수수료 누락

Ⅲ 향후계획


